
- 1 -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5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3고합21  특 경 범죄가 처벌등에 법 반( 재등)

  고  인 A

검       사 이진 ( 소), 허훈(공 )

변    인 변 사 A'(국 )

 결  고 2013. 4. 26.

  

주 문

고인  징역 6  및 벌  600,000,000원에 처 다.

고인이  벌  납입 지 아니 는 경우 5,000,000원  1일  산  간 고인

 노역장에 다.

고인 부  540,000,000원  추징 다.

 벌  및 추징액에 상당  액  가납  명 다.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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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인  1990. 3. 1. B 행에 입사 여 2005. 8. 16.부  2010. 1. 28. 지 B 행 당

감동지 에  차장  근 면  출 및  업  등  담당 다. 고인  외

거래업체인 주식회사 C(이  ‘C’라 다) 이사 C',  회사 산실장 C''  

B 행 당감동지 에 상당  액   입  우  고객  알게 었다.  

  C'는  회사를 운 면  외 거래를 통해 익 이 발생 지 않아 자자들

에게 약속  배당  지   없 에도 자  지 받아 편취 고, 인허가를 받

거나 등 ·신고 등  지 않고 장래에 출자  액 또는 이를 과 는 액  지

 것  약 고 출자  입 는 사 신행 를   사를 받게 어 

구속  상황에 처 자, 2008. 10. 경 법인 자  양도  증  또는  인

출 여 C''에게 맡겨 었고, 그 후 C''에게 지시 여 고인  통해 자 탁  여 

 또는 소액권  여 사용  마 었다.

1. 2억 원 

  C'는 2009. 2.경 부산구 소에  C''에게 C 등 법인자 에  인출  양도  증  

9장 액면  합계 1,796,766,685원에 해 자  추 이 지 않도  해 놓 라고 

지시 고, C''   지시에 라 2009. 2. 23.경 B 행 당감동지  인근에  고인에

게  양도  증  9장  건 주며 자  출처가 추 지 않도   등  

해 달라고 부탁 다.  

  그러자 고인 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D에 있는 B 행 당감동지 에  사실   

양도  증  9장  종 소지인이 C', C''임에도 불구 고 3자인 E를 종 소지

인  재  후 양도  증  9장 액면  합계 1,796,766,685원에 이자 등  

여 100만 원권  1,800장 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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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다  고인  2009. 2. 23.경 B 행 당감동지  인근에  C''에게 100만 원권 

 1,800장 액면  합계 18억 원  건 주면 , C'' 부  양도  증 를 100만 

원권  해  가  2억 원  부받았다. 

2. 3억 원  

  C'는 2009. 3. 경 C''에게 C 등 법인 자 에  인출  70억 원에 해 자  추

이 지 않도  100만 원권  등  라고 지시 고, C''   지시에 라 

2009. 3. 16.경 B 행 당감동지  인근에  고인에게 5,000만 원권  140장 액면

 합계 70억 원  건 주며 자  출처가 추 지 않도  100만 원권  등  

해 달라고 부탁 다.

  그러자 고인  B 행 당감동지 에  사실    종소지인이 C', C''임에

도 불구 고 3자인 E를 종 소지인  배  후 10억 원권  1장, 1억 원권 

 10장, 100만 원권  5,000장  다. 

  그 다  고인  2009. 3. 16.경 B 행 당감동지  인근에  C''에게 10억 원권 

 1장, 1억 원권  10장, 100만 원권  5,000장 액면  합계 70억 원 상당  

건 주면 , C'' 부  70억 원 상당  를 100만 원권  등  해  

가  3억 원  부받았다.

3. 3,000만 원  

  C'는 2009. 4. 경 고인 C''에게 2항 재  같이  100만 원권  

에  약 29억 원   라고 지시 고, C''   지시에 라 2009. 4. 7.

경 B 행 당감동지  인근에  고인에게 13억 9,800만 원 상당  를 건 주고 

 해 달라고 부탁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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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인  2009. 4. 8.경 E  함께 부산 일  B 행 지 들  다니면   를 

 다. 

  그 다  고인  2009. 4. 8.경  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B 행 포동지

 인근에  C''에게  13억 9,800만 원  건 주면  를  해  

가  3,000만 원  부받았다.  

4. 1,000만 원  

  C'는 2009. 4. 경 고인 C''에게 2항 재  같이  100만 원권  

에  약 29억 원   라고 지시 고, C''   지시에 라 2009. 4. 14.

경 B 행 당감동지  인근에  고인에게 14억 9,900만 원 상당  를 건 주고 

 해 달라고 부탁 다. 

  고인  2009. 4. 14.경 E  함께 부산 일  B 행 지 들  다니면   를 

 다. 

  그 다  고인  2009. 4. 14.경   부산 남구 H동 OO 아 트 지  주차장

에  C''에게  14억 9,900만 원  건 주면  를  해  가  

1,000만 원  부받았다.

5. 액합계

  이 게 여 회사 등  직원인 고인  그 직 에 여 4회에 걸쳐 합계 5억 

4,000만 원  품  다.

증거의 요지

1. 고인  법 진

1. C''에  각 검찰 자신 조 ( 1, 3, 4, 5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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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I에  검찰 진 조

1. E, J에  각 경찰 진 조

1. 검찰 사보고( 자 인사 카드 첨부보고)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 및  택

   구 특 경 범죄 가 처벌 등에  법 (2009. 5. 8. 법  9646  개  

 것, 이  같다) 5조 4항 1 , 1항, 5항, 구 법(2010. 4. 15. 법  

10259  개   것, 이  같다) 42조 본 (포 여, 징역  택 

및 요  벌  병과)

1. 작량감경

   법 53조, 55조 1항 3 , 6 (뒤에  보는 리  상 참작)

1. 노역장

   법 70조, 69조 2항

1. 추징

   구 특 경 범죄 가 처벌 등에  법  10조 3항, 2항

1. 가납명

   사소송법 334조 1항

양형의 이유

[처단  범 ] 징역 5  ~ 7  6월, 벌  540,000,000원 ~ 1,350,000,000원

[권고  범 ]

○  결  : 증권· 범죄, 범죄,  임직원  재·알 재, 5억 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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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( 6 )

○ 일반양 인자

  - 감경요소 : 사처벌  없

○ 권고  범  : 징역 9  ~ 12 ( 본 역)

[ 고  결 ] 징역 6  및 벌  600,000,000원  

  이 사건 범행   직원인 고인이 그 직  여 품   것

, 고인   같  범행   임직원  청  및 그 직  불가매

에  일반인  신뢰를 히 훼손시  건  경 질 를 해  우 가 있는 , 

고인이 이 사건 범행  취득  원  액 가 5억 4,000만 원에 달 는 거액인 

, 고인이 자  탁 여  시 원  C 등  사 신행  해를 입  

자자들에  배상 등에 사용 어야  자 인바, 고인  이를 잘 알고 있 면 도 

시 범행에 나아감 써  자자들  해 회복에 상당  지장  래  , 

 원  반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  등  고 면, 고인  엄히 처벌  

요가 있다.

  다만, 고인이 범행  자백 면  반 고 있는 , 사처벌 이 없는 , 처

  자 를 부양 고 있는 , 이 사건 범행   본연  업 는 직 인 

이 높지는 않고, 에 실질 인 해를 야 지는 아니  것  보이는 

, 고인이  사과 에  체포 장이 발부  후 도 나 이후 사 에 

자진 여 출  ,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 구 법상 징역  상  15

이었   등  리  상  고, 그 밖에 고인  연 , 행 등 이 사건 변

에  나타난 여러 양 조건  참작 여 양 에 른 권고  보다 낮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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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

  

재 장      사      박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이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조종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